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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이용자 데이터 1200만건 기반 
경정청구 가능성 분석 

1.들어가며 
종합소득세 신고, 끝났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신고 과정에서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면 과오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신고 내역을 바로잡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가 바로 㐰경정청구㐱이다. 

경정청구1는 이미 신고·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다.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직
권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증액·감액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본인의 오류를 

인지하고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2. 즉, 경정청구는 조세법상 보장된 납세자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정청구 제도는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며3 점차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통상 법적
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정기신고자에게만 허용됐던 경정청구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

해 기한후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4. 이 조치는 경정청구 적용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중대한 전
환점이었다.

그러나 경정청구 대상 여부와 환급 실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기신고자와 기한후신고자 각각의 경정청구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분석 방법
본 분석은 지난 2024년 5월 한 달간의 삼쩜삼 이용자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5. 이 중

에서 㜸과거 5개년도㏖2018㚑2022년㏗ 귀속분의 신고 데이터, 㜸조회 시점 기준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이력이 없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총 12,274,314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중 정기신고 데이터는 8,193,754
건㏖66.8㚜㏗, 기한후신고 데이터는 4,080,562건㏖33.2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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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용자가 신고 당시에는 누락했으나 자료상 요건을 충족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고

려한 최적화6를 통해 새롭게 산출한 결정세액을 최초 신고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경
우를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번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현실에서는 납세자가 추가 증빙을 통해 더 많은 공제를 적용하거나 제외하는 등 사용자의 실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분석은 이론적 최대치에 불과하며 실제 경정청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환급 가능성 판단이 불가능했다. 이는 삼쩜삼의 
계산 로직에 해당 소득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뮬레이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에 한정된 잠재적 환급 규모만을 제시한다.

셋째, 삼쩜삼 이용자의 비식별 데이터가 전체 납세자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데이터는 디
지털 기반 세무 서비스 이용자의 일부 행태와 수요를 파악하는 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보고서 발행 시점㏖2025년 5월㏗ 기준으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2018년 귀속 신고 데이터도 분석에 포
함하였다. 이는 분석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현재 기준 환급 가능 규모를 예측하는 데에
는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3. 분석 결과7

[�표�1�] 신고유형별 경정청구 시뮬레이션 결과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이며, 기한후신고는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친 뒤 자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뒤늦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신고 시점이 다르면 신고 유형이
나 행태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 모두 경정청구가 가능한 비율
이 13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고 유형에 따른 환급 가능성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기신고경정청구의 평균 환급액은 약 32.8만 원, 기한후신고는 약 14.9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기
한후신고자 중 상당수가 삼쩜삼과 같은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신고 단계에서 이미 공제를 대부분 반영한 반면, 
정기신고자는 직접 신고하는 비중이 높아 일부 공제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총 신고 데이터 건수 경정청구 가능 건수 비율 평균 환급액

정기신고 8,193,752건 1,066,479건 13.0㚜 327,737원

기한후신고 4,080,562건 525,051건 12.9㚜 149,055원

합계 12,274,314건 1,591,530건 13.0㚜 268,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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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장 최근인 2022년 정기신고에서 삼쩜삼 이용률8은 10.4㚜에 그쳤으나, 기한후신고에서는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㚜 이상을 꾸준히 기록했다.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성을 귀속연도별, 소득유형별로도 분석해 보았다.

3.1 귀속연도별
[�표�2�] 정기신고자의 귀속연도별 경정청구 시뮬레이션 결과 

[�표�3�] 기한후신고자의 귀속연도별 경정청구 시뮬레이션 결과

정기신고에서 경정청구 가능 비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에는 전체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6.9㚜를 기록했다. 평균 환급액은 같은 기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했다. 한편, 기한후신고에서는 경
정청구 가능 비율과 평균 환급액이 연도별로 다소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그 흐름이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귀속연도별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기신고 데이터 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
면, 기한후신고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그동안 정기신고를 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고가 어렵다고 느껴 기한후신
고로 미뤄왔던 이들㎿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구분 총 신고 데이터 건수 경정청구 가능 건수 비율 평균 환급액

2018 978,915건 112,001건 11.4㚜 386,733원

2019 1,113,494건 152,620건 13.7㚜 345,546원

2020 1,319,825건 300,468건 22.8㚜 338,652원

2021 2,131,776건 319,546건 15㚜 270,580원

2022 2,649,742건 181,844건 6.9㚜 358,857원

구분 총 신고 데이터 건수 경정청구 가능 건수 비율 평균 환급액

2018 1,012,257건 122,895건 12.1㚜 138,935원

2019 1,114,965건 152,798건 13.7㚜 130,412원

2020 1,019,021건 80,698건 7.9㚜 179,031원

2021 616,033건 129,608건 21.0㚜 138,748원

2022 318,286건 39,052건 7.4㚜 226,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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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득유형별㏖α : 기타∙연금㏗
㏚ 표�4 ㏛ 정기신고자의 소득유형별 경정청구 시뮬레이션 결과 

㏚ 표�5�㏛ 기한후신고자의 소득유형별 경정청구 시뮬레이션 결과

α㏖필수㏗ 소득자 그룹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통상 부수입으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어, 이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자나 사

업소득자보다 최초 신고 과정에서 공제를 꼼꼼히 챙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 
분석에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비율이 정기신고 기준 7.7㚜, 기한후신고 1.3㚜에 불과했다. 
반면, 이 그룹의 평균 환급액은 정기신고 기준 약 31.4만 원, 기한후신고 기준 약 24.2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결과는 대다수의 최초 신고에서 이미 공제를 충분히 반영해 경정청구 여지는 없었으나, 소수의 고액 환급 사
례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필수㏗㚅사업·α㏖비필수㏗ 소득자 그룹
이번 분석에서 근로소득이 포함된 복합 소득자 그룹의 경정청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

룹의 데이터 5건 중 1건㏖정기신고 22.5㚜, 기한후신고 20.2㚜㏗에서 추가 환급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경정청구 가능 데이터에서 이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기신고의 경우 80.7㚜, 기한후신고에서는 90.5㚜
로, 다른 소득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 결과는 근로소득자 중 일부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대부분 제대로 반영했다고 판단해, 별도 검토를 생략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

득자 중 약 13㚜9가 국민연금과 같은 기본적인 공제조차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 공제는 당연히 반영했다
고  오인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분 총 신고 데이터 건수 경정청구 가능 건수 비율 평균 환급액

α 193,987건 14,969건 7.7㚜 314,196원

근로㚅㏖사업㏗㚅㏖α㏗ 3,824,442건 860,934건 22.5㚜 366,624원

사업㚅㏖α㏗ 3,326,936건 190,576건 5.7㚜 153,126원

구분 총 신고 데이터 건수 경정청구 가능 건수 비율 평균 환급액

α 229,360건 3,037건 1.3㚜 241,544원

근로㚅㏖사업㏗㚅㏖α㏗ 2,357,248건 475,230건 20.2㚜 146,876원

사업㚅㏖α㏗ 1,433,801건 46,784건 3.3㚜 165,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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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1 ㏛ 근로소득 기반 소득유형별 평균 환급액
그런데 평균 환급액은 복합 소득 유무
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먼저 정기신
고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평
균 환급액은 약 76.6만 원으로 가장 높
았다. 반면, 기타·연금이 함께 있는 경
우 평균 환급액은 약 48.3만 원, 사업
소득까지 포함된 경우는 약 17.5만 원
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 데이터
는 52.9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에서 살펴본 경향성은 기한후신고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한후신고에서 근로소득에 기타·연금이 함께 있는 그룹의 경정청구 가능 비
율은 30.4㚜로 다른 그룹㏖15㚑20㚜㏗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합산신고해야 할 추가 소
득을 인지하지 못해서 연말정산만 했다가, 뒤늦게 기한후신고를 마쳤으나 그마저도 완벽하지 않아 추가 환급
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필수㏗㚅α㏖비필수㏗ 소득자 그룹
이 그룹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데이터는 정기신고 5.7㚜, 기한후신고 3.3㚜로 비율만 보면 낮은 편이다. 그

러나 신고 규모가 컸던 만큼, 정기신고 약 19만 건, 기한후신고 약 4만 6천 건에서 경정청구 여지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다만 평균 환급액은 정기신고 기준 약 15만 원에 불과하다.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
목이 근로소득자보다 적어서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환급의 여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

4. 마무리
삼쩜삼 이용자 1,200만 건의 데이터 중 약 13㚜에서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환급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포함된 복합 소득자 그룹의 실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한후신고자의 평균 환급액은 정기신고
자보다 낮았지만, 이는 신고 시점 때문이 아닌 신고 당시 이용한 경로에 따른 공제 반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
로 해석된다.

다만,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는 여전히 정기신고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반면, 기한후신고자는 기존 신고서를 내려받아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갖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이처럼 신고 유형에 따라 경정청구의 접근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
도 기한후신고자 역시 복잡한 절차를 감수할 만큼의 실익이 존재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경정청구는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권리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자에
게도 정기신고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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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한 자 모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2023㎼03㏗, 가천법학 제16권 제1호, 황일우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3. 2003년에는 근로·연금·퇴직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자에게도 경정청구가 허용되었고, 2005년과 2014년의 개정을 거치며 
청구 가능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4. 기한 넘긴 세금신고, 세액환급 위한 경정청구 가능해진다㏖2020.01.10㏗, 머니투데이,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5.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신고 내용만 통계적으로 집계
한 데이터다. 

6. 연금공제 적용 최적화, 기타소득 합산 여부에 따른 유불리 판단, 표준세액공제 선택에 따른 실익 비교 등, 적법한 범위 내에
서 환급을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삼쩜삼의 계산 로직을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였다. 삼쩜삼 최대환급과 안전
환급 원리 톺아보기㏖2022㎼05㏗, 삼쩜삼 블로그, 이수경 

7. 비율은 전체 신고 데이터 건수 중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평균 환급액은 경정청구 가능 데이
터 전체의 환급 예상액 총합을 해당 건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8. 해당 이용률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체 전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한후신고 건수 대비 삼쩜삼 이용자 건
수를 비교해 계산하였다. 

9.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 1,396만여 명 중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
용보험료㏗를 받은 인원은 각각 1,210만 명㏖86.7㚜㏗, 1,121만 명㏖80.3㚜㏗에 그쳤다. 해당 보험에 실제로 미가입한 경우도 있
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직장가입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한 사유
가 보험 미가입 외에 공제 누락이나 자료 제출 오류 때문은 아닌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리서치 패널에 ㏚참여㏛하고 
삼쩜삼을 사용하며 느낀 경험을 나눠 주세요. 
간단한 의견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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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3o3.co.kr/szs-research-panel-tax/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4489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0917078264591
https://blog.3o3.co.kr/220517-insight/
https://blog.3o3.co.kr/220517-insight/
https://blog.3o3.co.kr/220517-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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